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(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
번호 1720

발 의 년 월 일: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신복자, 강석주, 김경훈,
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
김영옥, 김용일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
김혜영, 남창진, 박상혁,
박　석, 박영한, 박춘선,
소영철, 신동원, 왕정순,
윤기섭, 이병윤, 이봉준,
이상욱, 이숙자, 이원형,
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
최유희, 허　훈, 홍국표,
황유정 의원(34명)

:

1. 제안이유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

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

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함(안 제

7조)

나.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

제10조제2항제7호 신설)

다.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, 기금운용부서가 위원

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








